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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   목 :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세청에서는 ‘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’과 ‘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’에 
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
- 다         음 -

         가. 관세조사 유예기간 : 1년

         나. 대상기업

         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

           - 19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으로 아래 

요건을 모두 충족

         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

           - 19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‘일자리 유지 및 

창출 계획서’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으로 아래 

요건을 모두 충족

*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기(1~4월) 대비 수출액 또는 

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
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

기업 범위에 해당

 * 20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



         다. 신청방법 *세부사항 붙임 참고(붙임은 조합포탈 및 본회 홈페이지에도 게시)

          ㅇ (온 라 인) 관세청 누리집(www.customs.go.kr) 접속 > 국민참여 > 

참여광장 > 관세조사 유예

          ㅇ (우편/방문) 붙임 內 신청서 작성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

                       *(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

          ㅇ (신청기한) 20. 6. 5.(금)까지

         라. 문 의 처 : 관세청 법인심사과(042-481-7973)

붙 임 :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

※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(www.cctv.or.kr)-알림마당-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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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 20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~3%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

http://www.customs.go.kr

